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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개정이유

  재산세 과세표 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05년도부

터 공시일 변경으로 일시에 2개년 상승분이 토지분 재산

세에 반 되어,

   (공시일 : 6. 30 ⇒ 5.31, 과표 용일 : 매년 6.1일 기 )

  2005년 재산세의 격한 상승이 상되므로 재산세 

    과표를 경감하여 지방세 부담을 감면하고자 함.

▣ 주요골자

  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

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

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용 하도록 신설함.(안 제29

조의3 신설)

▣ 개정근거

  지방세법 제9조【과세면제 등을 한 조례】

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  - 3069(‘05. 8. 18)

  경상남도 세정과 - 7100(‘05. 8. 19)호의 표 안에 의함.



거창군 조례 제    호

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

제29조의 3(재산세 과표경감) 2005년도 토지에 한 재산세의 과세표 을 용함에 있어 2005년

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

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용한다.

      부      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5년 6월 1일부터                 용

한다.

제2조( 용시한) 제29조의 3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용한다.



      행 개   정   안

<신  설>  
제29조의 3(재산세 과표경감) 2005년도 토지에 

한 재산세의 과세표 을 용함에 있어 

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

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

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

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용

한다.

신 ․ 구 조 문  비 표


